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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자 료

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제 호 일부개정[ 14256 , 2016. 5. 29., ]

제 조 재정16 ( )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, ,①

수입 으로 충당한다.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②

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. < 2016. 5. 29.>

삭제 <2016. 5. 29.>③
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제 호 타법개정[ 14183 , 2016. 5. 29., ]

※ 2016.5.2 개정전 조문9

제 조 재정16 ( 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, ,

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

지급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

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
